
88..    위위험험물물용용  포포장장용용기기  

 

 

88..11    포포장장용용기기의의  종종류류  

 

포장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용기를 사용한다 : 

종   류 구             분 

소형 용기 

Packagings 

소량의 화물을 가장 보편적으로 포장하는 형태로 사용되며, 400kg 또는

450리터 이하인 용기로서, 중형산적용기 이외의 용기 

중형산적용기(IBCs) 

Intermediate Bulk 

Containers 

화물을 산적상태로 수납할 수 있는 형태의 금속, 연성형, 경질플라스틱, 

플라스틱내용기의 복합용기, 골판지 또는 목재용기로서, 용적이 3,000리터

이하인 용기 

대형용기(LP) 

Large Packagings 

제품이나 내장용기가 수납되는 외장용기로 구성되고, 기계적으로 취급하도록

설계되었으며, 400kg 또는 450리터를 초과하지만, 부피가 3.0m
3
이하인

포장용기 

산적용기(BP) 

Bulk Packagings 

중간형태의 수납기능이 없이 고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화물운송단위물 

이동식 탱크 

Portable Tank & 

Road Tank Vehicle 

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, 중형산적용기 이외의 용기 

 

  

88..22    포포장장용용기기의의  기기본본요요건건    

 

위험물의 운송이 국제항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포장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: 

1) 용기검사를 받고 검사합격 표시가 붙어있는 용기(UN 표준용기) ; 및 

2) SOLAS 체약국 정부가 위험물 용기에 관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

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있는 용기. 

 

88..33    기기본본요요건건의의  상상실실  

 

용기 및 포장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 : 

1)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;  

2)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; 

3) 중형산적용기(금속중형산적용기, 경질플라스틱중형산적용기, 플라스틱내용기 복합중형산적용기

에 한함)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.5년을 경과한 경우 ; 

4) 기타 특별규정에 의하여 포장용기의 사용허용기간을 초과한 용기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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